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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개발 및 인권 연구회

본 연구모임은 주류 관점에서 합의되고 제시되어 온 ‘지속가능한발전’ 담론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 20세기 말 

이후, ‘지속가능한발전’은 대안적 발전 모델로서 현재 우리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

다. 하지만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지역적 맥락 또는 행위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실질적 

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흔히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로 

간주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속가능한발전 모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모임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발전

을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촌, 도시, 젠더, 환경 ,난민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 논의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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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개발 및 인권 연구

1. 들어가며

 

본 연구회는 주류 관점에서 합의되고 제시되어 온 ‘지속가능한발전’ 담론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다. 20세기 말 

이후, ‘지속가능한발전’은 대안적 발전 모델로서 현재 우리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

다. 하지만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지역적 맥락 또는 행위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실질적 

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흔히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로 간주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속가능한발전 모델에 비추어 보았

을 때,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회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촌, 

도시, 젠더, 환경 ,난민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1-1.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정의

 앞서 설명한 목적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발전 및 인권 연구회’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본 연구회의 세부 연구 분야인 농촌, 도시, 젠더, 난민 등 다

양한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해 살펴본다. 

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지속가능한개발

 첫째로, 지속가능한개발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개념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ESG는 

CSR의 발전적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개발에 조응하는 기업 활동을 의미하며 기업 활동이 더는 경제적 이익을 좇

는 형식이 아닌 지속가능한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등을 기업의 활동에 중요

한 요소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관점을 관철하는 연구의 진행하는 데, 환경의 ‘소비자’로 여겨졌던 기업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ESG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이며 실제로 이것을 평가 지표로 환산하여 기업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ESG와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목재시장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양적 연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SG의 경우, 기업 행위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 여성, 난민 등 다른 연구의 행위자들을 분석하

는 데 한계점이 관측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에 집중된 관점에서 탈피하여 바라보자면 ESG는 분배의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나) 젠더와 지속가능한개발

 둘째로, 젠더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는 SDGs가 인권과 결합할 경우, 기존 기득권층의 관점에서 해석됐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주목받지 못했던 계층에 대한 권리 보장과 관련이 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여성권리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만약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부 개념을 페미니즘과 결부할 경우 예를 들

어, 산림개발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하여 운동 전개와 커뮤니티의 존립 여부와 관련한 주제가 있다면 이러한 일련

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 주제일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계가 가능하며 보다 명확해질 수 있

다.

다) 지속가능한개발과 '합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해보자면, 이 연구회에서 지속가능한개발을 보고 싶은 점은 ‘합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지속가능한개발의 논의는 환경에서 출현했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된 개념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발과 비개발, 환경과 비환경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아닌 어디까지 합의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이다. 이에 따라, 행위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학을 주로 이루는 연구방법인 사례

연구(Case Study)의 경우, 지속가능한개발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다양한 이해,가치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환경 난민과 지속가능한개발

 합의라는 키워드와 관련하여, 환경 난민에 아주 적합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환경 난민은 실재하지만 

정확한 개념화가 되어있지 않다. 환경 난민은 꼭 국경을 넘어야만 난민이 아니라, 환경적 이유로 국내 간의 이주 

또한 난민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난민은 다양하게 실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이 합의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비가시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환경 난민에 대한 사

례 연구를 통해 합의점에 대한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식량 주권과 지속가능한개발

 식량 주권 자체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건강하게 재배하여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로컬 마켓과 같은 현상이다. 이러한 점은, 식량주권을 커뮤니티 운동으로서 바라볼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내에서 돌파구를 찾게 될 경우와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맥락은 다를 수 있다. 식량 

주권과 관련해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음식물과 관련한 커뮤니티의 발달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개발과 라틴아메리카와 관련하여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매우 진보적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바) 소결

 종합해보자면 다원주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지속가능한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의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언급했던 분배 문제 역시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개발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행위자 간 이해가치의 충돌이 분배의 문제와 결부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분배 문제는 이익의 분배 뿐만 아니라, 피해의 분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개발 담론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회 구성원들은 라틴아

메리카 사회에서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기업 행위자, 시민 사회 행위자, 정치적 행위자, 농민 행위자 등의 이해와 

가치와 이들 간의 권력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고자 

한다.



2. 본론

본론에서는 앞서 제시한 관점에서 난민, 도시, 농촌, 젠더, 산림 분야의 개인 연구를 종합한다. 각 사례는 ‘지속가

능한개발’을 위한 국가 또는 국제적 스케일의 합의가 실제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2-1. 난민과 지속가능한개발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정책의 한계 

: 베네수엘라 난민 거버넌스 속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박근유, 이수아 

1. 서론

 전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이자 한 때, 폭넓은 복지 정책과 진보적인 사회정책을 펼치고 인접국의 난민을 가장 많

이 수용했던 베네수엘라는 현재 전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송출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2015년부터 일어났던 

이 곳의 난민 행렬은 외세의 침략, 내전 혹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난민이 아닌 베네수엘라 국내정세의 심

각한 불안정과 관련이 깊다. 베네수엘라 난민은의 목적국은 대체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로 나타난다. 역내 국가는 베

네수엘라 난민 현상 초기,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했지만 2017년 이후 대부분의 국

가는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수용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콜

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정책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그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안정적인 체

류를 도모한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 하듯, R4V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180만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난민을 수용

했고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과 배경 아래,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정책의 한계를 검토 해 보고자 한다. 콜롬비아

의 난민의 수용과 거부, 거시적으로는 모든 이민정책과 관련되어 있어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전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한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콜롬비아의 난민 수용 정책 기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콜롬비아의 이러

한 수용을 ‘정책’으로 해석할 경우 한계점이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점을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이론 검토

 일반적으로 난민의 수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며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대통령 혹은 총리(집권여당)을 

중심으로 그 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때, 대통령은 국내외적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난민 수용과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Karen Jacobsen(1996)은 수용국의 수용 결정 과정에서는 a) 수용국의 관료제도 b) 수

용국과 송출국의 외교관계 c) 수용국의 역사적 배경 등이 관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etts et al.(2008), 

Whitaker(2008) and Aglorti(2011)은 UNHCR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Bidinger(2014)와 Song(2014)는 국내적 요인을 강조했는데, Bidinger는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성을, Song은 

난민자체가 수용국의 국내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중앙정부

는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의 수용과 거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 수용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과 수용과정

은 모두 정책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난민의 성공적인 중-장기적인 자국의 성공적인 통합과 추후 송

환을 목적으로 가지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 현상과 같은 대규모 난민 유입의 상황은 수용국의 

국내 노동시장, 치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콜롬비아 국민과 베네수엘라 난민의 갈등으로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난민 수용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2.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난민 거버넌스

 Law 1444 of 2011에 따르면,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 정책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콜롬

비아 베네수엘라 난민 거버넌스를 도식화 하면 <그림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1>.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정책 도식화

3. 난민 거버넌스 속 시민사회의 배제 

 중앙정부와 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최소화 하며 난민이 이질적인 외부인이 아닌 

이제 수용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난민 수용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참여가 배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1) 노동시장에서의 콜롬비아 국민과 베네수엘라 난민의 갈등 2) 콜롬

비아 국내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범죄율 증가와 같은 문제로 나타나며 베네수엘라 난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러

한 사회적 문제는 더 빈번 해 질 것이다. 

 3. 결론

 난민 수용 정책은 여느 정책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형성 과정에서는 국내적 상황 뿐만 아니라 국외

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심지어는 송출국과의 외교관계 또한 고려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용 결정 과정

에서 난민 수용이 이루어지고 난민이 수용국에 유입 될 경우 이제 이들은 수용국의 국민들과 함께 사회의 구성원

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수용 정책은 보다 시민 사회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난민 수용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필연적으로 국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직면할 수 있게 되며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다.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사례가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과정

에서 시민사회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로인 해 콜롬비아 정부의 베네

수엘라 난민 수용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라도, 국내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관측 되었다. 이처럼, 본 논문을 

통해서 난민 수용을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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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량 주권과 지속가능한개발

멕시코의 종자 보호에 대한 고찰 :커먼즈(commons)로서의 종자
소재원

1. 서론

 역사적으로 종자는 인류의 공동체의 일부였다. 종자는 인간 식량 생산 체인의 첫 단계로서 인류 및 공동체 문화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농민들은 종자를 자유롭게 교환하며 해당 거주지의 자연환경과 필요에 맞춰 종자를 

육종하는 노력을 통해 종자 다양성을 이뤄낼 수 있었다. 종자는 수천년간 공동체와 자연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지식과 생물다양성은 계속되는 기후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식량

개발을 위해 지켜내야 할 유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종자가 인류의 커먼즈(commons)라는 것을 나타낸다. 

멕시코는 옥수수 종자의 원산이자 가장 많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는 국가중 하나로, 멕시코 지역사회 농민들은 

예로부터 다양한 종자를 커먼즈로 보존해왔고 이를 통해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지켜왔다. 하지만 현재 

멕시코에는 종자를 사유화 시스템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경제적 위협을 겪고 있다.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연맹의 1991년 협약(UPOV 91) 가입국 확대와 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통한 협약 이행 압력을 

비롯해, 종자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있다. 때문에 이 보고서는 멕시코에서 종자를 인류와 

자연의 매개체로서 공동체 문화를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로 바라보며, 이에 해당하는 생물 문화 유산은 미

래세대의 식량주권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여긴다. 하여,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자의 

사유화 흐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및 국가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학술논문 및 서적, 현지 기사를 비롯해 관련 컨퍼런스등의 문헌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2. 본론

 1) 종자는 커먼즈인가 

  (1) 커먼즈 담론

  커먼즈는 공동의 것을 일컫는 일상적인 용어로(라인보우, 2012), 이에 대한 연구는 중세, 고대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의 것 즉, 커먼즈로 인식되었던 토지, 종자, 수자원 등이 사유화 되

어왔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보편화 속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재화화 하며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

다. 개릿 하딘(Garret Hardin)은 1986년에 출간된 그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서 커먼즈가 사유화 되어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도이용과 무임승차로 인해 지속가능한 이용이 어려

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커먼즈를 재화로서 관리해야 하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구시대적인 소유방식으로 여겨져 온 

커먼즈는, 공동의 것으로 향유되어야 하는 것들의 재화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Boiller, 2015)

  (2) 커먼즈로서 종자

  종자는 농업, 식략, 식량 자급 그리고 세계의 많의 농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존재이며, 생물문화유산, 공동체 사

회, 문화 경제 전반에서 인간과 인간이 거주하는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체로서 삶 자체과 공간을 재생산하는 

커먼즈 활동(commonig)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식량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많은 종자들은 수천

년동안 농민들에 의해 발전된 유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형태는 변화하고있는 생물이다.(Boege, 2008; 

Casas et al., 2017) 종자는 소유권이 적용되지 않았고, 자유로운 교환, 경작 및 재 경작의 활동을 거치며 인간 

거주지의 기후, 경작지 형태에 맞춰 발전하며 인간은 공동체 형성, 문화발전을 이뤄왔고 식량을 보급할 수 있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새로운 필요들에 적응하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커먼즈



로서 인정하고 통한 자연과의 시공간적 공진화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종자 사유화 전개 및 현황 

  (1) 멕시코 종자 사유화 역사   

  멕시코는 녹색혁명을 기점으로 종자 개발 사업 및 종자 대량보급이 이루어졌다. F1종자 그리고 유전자 변형

(GMOs) 종자를 대량 보급하며 종자 사유화가 진행되었는데(Kloppenburg,2005), 이 과정에서 종자는 지적재산

권을 보호하는 지역, 국가, 국제적 규제의 전유물로 변질되었다. 결과적으로 종자는 몇몇 다국적 기업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은 해당 종자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화학 제품을 생산하여 멕시코 농업의 주체가 농

민들에게서 다국적 회사로 옮겨졌다. 단일경작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 파괴, 농민 공동체 소외, 멕시코 중소기업의 

시작 접근성 저하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었다.(Brieva et al., 2008) 

  멕시코 헌법에 의하면, 서명 및 비준된 국제 협약에 대한 내용은 자동적으로 멕시코 내에서 합헌화 되며, 이를 

기준으로 법적 규제들이 생겨난다. 그 중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UPOV) 1991년 협약은 종자 개발자 등록, 

재 경작 금지 등 커먼즈로서 종자의 가치를 외면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GRAIN, 1998). 그런데 현재, 2018년 채결된 북미 자유무역협정안에는 UPOV 91 협약 이행 의무에 대한 내용

이 포함돼, 멕시코 종자를 위협하는 정치사회의 압력이 크다. 종자주권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거나(농민권리

선언,2018)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려는 국제적 운동들이 존재하지만, 종자 사유화를 위한 협약들이 비준되는 경우에 

해당 법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이는 멕시코 사회가 직면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커먼즈로서 종자 보호를 위한 노력 

 멕시코 내에서 종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옥수수 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2007년 ‘옥수수 없이는 국가도 존재

하지 않는다(Sin Maiz No Hay Pais) 캠페인에는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2019년 국가 옥수수의 날(Dia Nacional de Maiz)를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 및 컨퍼런스를 기획 운영

하고 있다(SMNHP, 2020). 또한 2013년에는 위 캠페인에서 파생된 ’옥수수를 위한 집단적 요구(La Demanda 

Colectiva Maiz)’라는 사회운동은 ‘건강한 자연환경과 먹거리를 위한 집단권리’라는 새로운 사법적 도구를 활용해 

2018년 GMOs 옥수수 종자 경작을 금지시키는데 성공한다(SanVicente, 2015). 이는 멕시칸에게 문화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옥수수를 다루는 캐이스라는데에 한계가 있지만, 종자 사유화의 과정의 일부인 GMOs종자 보

급을 금지시키는데 성공함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농민들은 종자를 교환하는 장(場)을 열고, 

공동 유전자원을 관리하며 농민을 중심으로 종자 보호를 위한 사회 연결망 그룹을 형성하여 관련 제도 및 종자 공

유를 통해 커먼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 커먼즈로서 종자 보호 적용 가능 법률

 멕시코 헌법(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xicanos) 제 2조은 멕시코 원주민 문화 및 멕

시코 국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할 것을 명시한다. 종자는 생문문화유산으로서 멕시코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며 종자

를 통한 커먼즈 활동(commoning)은 멕시코인의 거주환경 조건을 형성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 

사유화는 위 조항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 4조에는 식량의 품질과, 건강한 자연 환경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종자 사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파괴와 식량 품질 저하 문제는 이와 관련이 

깊다. 토종 옥수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멕시코 연방법(Ley Federal para el Fomento y Proteccion del 

Maiz Nativo)은 비록 토종 옥수수를 보호하기 위해 공포된 법안이지만, 여러 조항에 걸쳐 GMOs 옥수수 종자 

경작 금지, 옥수수 종자 다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육종, 옥수수 토종종자 정보접근 권리, 공동체 활동을 통한 종자 

보호 및 관리 등 옥수수 종자에 대한 커먼즈 활동을 보호한다. 이처럼 멕시코 법률은 멕시칸의 문화 다양성을 보

호하고, 원주민 문화와 농민 문화를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결론

 종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멕시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운



동은 종자를 커먼즈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규제와, 멕시코 국민의 식량주권 및 식량 안보를 위한 종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를 위한 공동체적 움직임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종자를 커먼

즈로서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의 운영개선이나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입장표명 및 노력은 현안을 개선할 중요 

요소이다. 또한 커먼즈로서 종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멕시코 시민사회가 법제도 개선에 대해 실천하고 있

는 집단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종자, 식량, 농민의 사회 경제적 역할과 그 가치에 대한 사회 

전번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만큼, 경험적이고 도구적인 전략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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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와 지속가능한개발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도시권 (Right to the City) 참여 투쟁

멕시코시티 메트로버스 7호선 사례를 중심으로
심은지

 1. 서론

 ‘도시권 (Right to the City’의 개념은 앙리 르페브르 (Henry Lefebre)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최근 도시 

연구와 도시 사회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특히, 유엔 해비타트 (UN-Habitat)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포용

적 도시’를 위한 도시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왔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브라질 (2001년), 에콰도르 (2008

년) 등의 국가들이 도시권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멕시코시티 (2010년)와 같은 도시들 또한 도시권의 내용을 도시 

헌장에 반영하는 등 민주적이고 평등한 도시에 대한 참여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왔음에도 여전히 시행 단계에서 한계를 보인

다. 특히, 멕시코시티의 경우, 시민들의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들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는 한편, 이는 

사업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시행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사회 갈등을 유발해왔다 (Delgadillo 

Polanco, 2012:118).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한계를 좁은 관점에서 도시권을 이해하는 도시 정책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특정한 범위의 권리로 제한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멕시코시티의 간선급행버스 (Bus Rapid Transit, BRT) 시스템인 메트로버스 7호선 사례를 다룬다. 

BRT 시스템은 단순히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대중교통 정책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안전, 

건강을 보장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적 대중교통 정책으로 더욱 지속가능한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평

가된다 (정병두, 2020; Carrigan 외, 2013). BRT 시스템의 이러한 특성은 모든 시민이 도시의 서비스, 활동 기

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Morales, 2010:1). 멕시코시티는 2005

년부터 메트로버스라는 BRT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멕시코시티의 BRT 시스템은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Francke et al., 

2012; Mejia-Dugand et al., 2013), 2013년 교통개발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 ITDP)로부터 지속가능한 교통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메트로버스의 각 노선은 시행 단계에서 지속해서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통된 

7호선의 경우 건설 과정에서 주민단체, 환경단체, 역사/문화단체의 반발을 겪었다. 갈등의 주된 이유는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이 차풀테펙 숲 (Bosque De Chapultepec)과 레포르마 거리 (Paseo de la Reforma)의 환경과 역

사, 문화 유적 등을 훼손한다는 것이었다. 갈등이 심화하자 앞선 반대 단체 연합은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을 중단

시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멕시코시티 연방 법원의 판결로 7호선 건설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

다. 이는 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요구와 이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이러한 한계를 7호선 사례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이론적 접근：다중스케일 관점에서의 도시권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 사회 운동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론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도시권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Marcuse, 2009:189). 도

시권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으로 도시 생산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는 



급진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기존의 민주주의적 법적 시스템에 시민들의 참여권을 포함함으로써 도시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Purcell, 2014: 142), 후자의 경우 기존 사회 시스템에 대한 변혁적인 요구를 주장한다 

(Mayer, 2009; Kuymulu, 2014). 따라서 행위자들의 이해와 가치에 의해 도시권의 해석은 다양해질 수 있으

며, 행위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정치적 행위를 이어나가며 각자의 공간을 형성해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각자의 도시권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형성한 사회-공간을 이해하는 것

은 해당 사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특정한 공간의 규모는 주어진 것이 아닌, 국가와 지

역 등 다양한 스케일에서 형성된 사회 행위자들의 정치적 전략의 경합 공간이자 결과물이다 (박인옥, 2020; 이상

헌 외, 2014).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공간에 국지화된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이 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를 ‘의존의 공간(space of 

dependence)’이라고 하며, 이러한 의존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 중 하나가 ‘연대의 공간 (space 

of engagement)’을 형성하는 것이다 (Cox, 1998; 박배균, 2012). 즉, ‘의존의 공간’의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가치를 보호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장소에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자 하며, 이러한 ‘스케일 점프 (jumping scales)’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와 정책적 연대가 형성되는 ‘연대의 공

간’을 구축하는 ‘스케일의 정치 (politics of scale)’가 발생한다 (박배균, 2012; 장덕수 외, 2017; Cox, 1998, 

Hwang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멕시코시티의 메트로버스 7호선을 둘러싼 각 사회적 행위자들을 찬성

과 반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도시권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담론과 전략을 활용하였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멕시코시티 메트로버스 7호선을 둘러싼 갈등 담론 비교

   (1) 도시권에 대한 행위자들의 이해와 전략: 의존의 공간

[표1] 메트로버스 7호선 국지화 시기의 갈등 지형
반대 찬성

행위자 폴랑코-차풀테펙 주민 위원회 시정부, 메트로버스

담론
도시 녹지 파괴, 역사적 공간

및 유물 훼손, 공공 공간 훼손

접근성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 시위, 탄원서 제출
주민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통한 협상 시도
스케일 국지적 스케일 국가 스케일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 초기 지역 주민들은 도시 녹지 파괴, 역사적 공간 및 유물 및 공 공간 훼손 등의 담론

을 사용하면서 반대했다. 이에 시정부와 메트로버스 당국의 경우 접근성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담론 전략을 사용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 공간의 훼

손이라는 지역적 스케일에서 도시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했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와 메트로

버스 당국은 건설 지역의 주민들과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는 등, 갈등의 초기 단계에는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을 둘러싼 건설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도시권 문제가 국지화되었다. 

   (2) 도시권에 대한 행위자들의 이해와 전략: 연대의 공간 

  갈등이 심화하며 주민단체는 환경단체와 역사단체 등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대의 공간을 형

성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사적 이윤 추구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무리하게 

광고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녹지 공간을 개발하는 시정부와 메트로버스 당국의 행위가 반생태적이라

는 담론을 내세웠다. 이에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 허가권을 주었던 국립인류역사기관 또한 해당 공간의 광고 공간 

설치에 대해 반대했다. 즉, 반대 집단은 도시 공간의 생산과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다 변혁

적인 도시권에 대한 요구를 주장했다. 



[표2] 연대의 공간 형성 시기의 메트로버스 7호선 갈등 지형
반대 찬성

행위자

폴랑코-차풀테펙 주민 위원회,

멕시코 환경권 학회, 국립인류

역사기관

시정부, 메트로버스, 민간기업,

NGOs

담론
생태적 살인, 사적 이윤추구를

위한 반생태적 행위

도시 서비스 개선 및 현대화,

공공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 도입의 필요성

전략
헌법소원, 녹지 파괴와 사적

이익추구의 문제 연계

메트로버스 7호선 건설을 통

한 잠정적 이점에 관한 연구

수행, 언론 보도
스케일 전국적 스케일 국제적 스케일

  하지만 메트로버스 당국은 다양한 사회 행위자들에 의해 합의된 메트로버스 프로젝트의 법적 정당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NGO들의 지지를 통해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친환경적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주장과 

JCDecaux와 같은 초국가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현대화한다는 담론을 사용했다. 즉, 메

트로버스 찬성 집단의 경우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

당성을 내세우며 도시권을 법적 요구라는 제한적 의미에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좁은 의미에서 고안된 

도시권을 보장하는 도시 정책의 경우, 시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혁적인 요구들은 다루지 않거나 이미 다

루어진 것으로 치부하는 한계를 보인다. 

 3. 결론

 본 연구는 메트로버스 7호선 갈등 사례를 통해 도시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정부와 메트로

버스 당국의 경우 기존의 민주주의적 법적 절차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재생산적 참여(reproductive 

participation)’를, 주민단체, 환경단체, 역사단체 등 저항세력의 경우 도시 공간의 사용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변

혁적인 참여(transformative participation)’를 통해 도시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에도 각각의 사회 행위자들이 다른 이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초기에는 도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역적 갈등으로 국지화되었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하고 장기화하

며, 각 사회적 행위자들은 도시권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따라 저마다의 정치적 행위를 이어나가며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저항세력의 경우 환경 정의와 시장의 교환 가치의 문제를 연계함

으로써 담론을 내세우며 지역 주민 외의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과 협력할 수 있었다. 이처럼 메트로버스 7호선 

사례는 도시권을 이해하는 범위에 따라 스케일을 규정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도시권을 위

한 기존의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참여와 법적 시스템 외의 시민운동 또는 저항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필

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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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젠더와 지속가능한개발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에 대한 고찰: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사례를 중심으로
이지효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성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

는 한계점과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명시된 다양한 여성 

권리 보호 및 여성폭력 철폐를 위해서는 낙태 이슈에 자주 등장하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해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생산권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성생활과 자유롭게 임신 시기 및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임신과 출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 권리 및 여성 폭력 문

제와 연쇄적으로 맞물려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의 노동 및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여 타

인에 대한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O’Rourke(2010)에 의하면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도

가 높아질수록 여성들은 폭력이나 불평등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은 

많은 경우 성폭력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낙태법의 제한적 성격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자들은 원치 않는 출산이나 위험한 불법 낙태 시술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Guttmacher Institute, 2020; 

Ipas, 2013). 이와 같은 낙태의 불법성은 부부나 연인, 혹은 의사 등 여성의 낙태 사실을 아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폭력 및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백영경 외, 2018)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여성들의 다양한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부상하며 많은 지역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온 대표적 지역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온 오랜 

사회 운동의 결과 2020년 12월 마침내 임신 14주 이내의 자유로운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에

도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에 반발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Cambridge Language 

Collective, 2021). 사회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에 놓인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제대로 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여성연구소(2005)는 여성정책

이 법과 제도적 발전을 이룩하더라도 종종 실질적 이행에서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정책이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여가며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정치적 계산 및 여성운동 진영의 요구에 따라 ‘압축적’으로 발

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과정 분석을 통해 일명 

IVE(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법안이라고 불리는 낙태 합법화 법안이 행위자들간 균형 있는 합

의 하에 도출된 정책인지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반한 질적연구로 연구를 위해 관련 서적, 학술논문, 인터넷 기사, 정부기관 보고서 등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정책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제도주의 이론 중 제도란 고정된 선호(preferences)를 가진 행위

자들이 각자의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 및 변화한다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접근법(Hall 

& Taylor, 1996: 939-940)에 기반하여 아르헨티나 정치적 제도의 특징과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 행위자 

대통령과 의회-가 해당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본론

1) 아르헨티나 정치 제도의 특징

(1)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상대적으로 약한 의회

 아르헨티나 정치 제도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전문화가 부족하고 약한 의회, 그리고 기



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며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입법자들의 모습을 말할 수 있다 (Spiller & Tommasi, 2008). 

대통령은 고위직 임명권과 거부권 등의 헌법적 권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직책에 임명 및 해임하거나 법

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Mustapic, 2002: 31-32; 

Rose-Ackerman, 2011: 288). 또한, 의회 자체 강화에 대한 입법자들의 무관심은 행정부의 일방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Spiller & Tommasi, 2008). 

(2) 정당보다는 지역 의견을 중시하는 입법자들

 정치인들은 정당 명부 형성에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는 주지사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지방 정치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배분받는 재정 시스템으로 인해 (손혜현, 2014; Spiller & Tommasi, 2008) 지방정부와 중앙정

부를 연결하는 의회 입법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경우 정당의 이익과 

지방의 이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의 관점을 따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piller & 

Tommasi, 2008). 

(3)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과대대표성(overrepresentation)  

 하원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최소 5석을 보장하고 상원에서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3명의 의원을 선출

하는 시스템에 의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과대대표성(overrepresentation) (손

혜현, 2014; Gibson et al., 1998; Spiller & Tommasi, 2008) 역시 입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제

도의 특징 중 하나이다.

2) 아르헨티나 정책환경 변화

(1) 가톨릭 교회의 패권 약화, 여성운동의 세력화 확장

 오랜 시간 아르헨티나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여겨진 가톨릭 교회는 (Esquivel, 2016: 136; Mallimaci & 

Esquivel, 2013) 군사 독재 기간 동안 군사 정권의 잔인한 고문과 죽음을 방관하고 군부 정권을 옹호했다는 이

유로 민주화 이후 사회적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다. 가톨릭 신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이

후 가톨릭 사제들의 성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더욱 낮아졌다 (Koehrsen, 

2016; Sun Sentinel, 2019). 반면, 여성들은 ‘5월광장어머니회(Madres de la Plaza de Mayo)’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 참여 경험을 통해 정치적 의식 및 동원력을 강화해갔다. ‘전국 여성 대회(Encuentro Nacional 

de Mujeres, ENM)’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의제를 발표 및 토론하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

고, ENM의 워크숍을 통해 21세기 초 아르헨티나의 낙태 합법화 운동을 주도한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낙태를 위한 전국 캠페인 (the National Campaign for the Right to Legal, Safe, and Free Abortion)’이 

발전하였다. 이후 낙태 합법화 운동은 2015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여성살해 철폐 운동인 ‘니 우나 메노스(Ni 

Una Menos)’ 운동과 결합하여 확장되었고, 니 우나 메노스 운동은 노동자 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단체와 

연대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2) 경제위기, Covid-19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정

 최근 몇 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2020년 Covid-19의 확산은 아르헨티나

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2007~2015), 마우리시오 

마크리(2015~2019), 알베르토 페르난데스(2019~) 모두 경제위기 극복에 실패하였고, 페르난데스 정부의 경우 

Covid-19 확산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3) IVE법안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 입법자들의 행보

(1) 정권별 대통령 행위 분석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마우리시오 마크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세 대통령 모두 지지계층을 의식

하여 낙태 합법화 의제를 선거 승리 및 지지율 확보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IVE 법안



이 최초로 의회에 제출되었던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는 일관되게 해당 의제에 반대했는데, 이는 여성운동 세력을 

자신의 지지세력 보다는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he New York Times, 2019). 마우

리시오 마크리의 경우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니 우나 메노스 운동이 커지면서 2018년에는 의회 투

표를 장려하고 중립적인 모습을 취했지만 의회에 반대 입장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he Washington Post, 

2021),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굳히면서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지세력으로 삼았음을 보여주

었다 (Clarín, 2018; Páinga12, 2019).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낙태 문제를 공중보건 이슈로 규정하고 2019 

대선에서 낙태 합법화를 공약했다. 해당 의제에 일관되게 찬성한 페르난데스 정부가 해당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

한 점은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시점에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마찬가지로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에 대한 압

력을 행사한 점(Sieff & Mellen, 2020) 등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2) 입법토론 당시 의회 분석

 의회 역시 표결에서 입법자들의 정치적 커리어를 의식한 선택이 보인다. 의회의 특징은 정당보다는 지역에 따른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2018년과 2020년 모두 같은 정당일지라도 상원과 의원에서 찬성과 반대의 경

향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Honorable Cámara de Diputados de la Nación Argentina, 2018; 

Honorable Senado de la Nación Argentina, 2018). 반면, 선거구를 기준으로 투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에

는 2018년과 2020년 표결 모두 북부 지역은 주로 반대를, 남부 지역은 찬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Wikipedia, 2020; Wilson Center, 2021). 낙태 합법화에 대한 오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법화가 어려

움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인구가 적고 빈곤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과대대표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톨릭 교회의 헤게모니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원적이고 세속화된 

대도시가 많은 남부에서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지만, 인구가 적고 보수적인 북부 지역에서는 여전

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Catholics and Cultures,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사

회의 의견을 중시하는 상원의원들의 경향과 의회에서의 과대대표성은 2018년과 2020년 IVE 법안 표결에서 나타

나는 지역별 차이를 설명해준다. 

3. 결론

 대통령과 의회 모두 선거 승리 및 지지율 확보라는 동일한 선호를 가졌지만, 대통령은 전체적인 유권자를 가장 

의식한 반면, 의회 입법자들은 각 선거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운동 세력의 성장과 함께 대통

령은 여성운동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진 반면, 의회 입법자들은 2018년과 2020년 모두 보

수적 북부는 주로 반대를, 다원적 남부는 주로 찬성을 하며 입장 변화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궁극적으

로 IVE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선호와 의지에 따라 고위관료들을 임명 및 해임하고 의회

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의 선호가 의회 입법자들의 선호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아르헨티나 정

치 제도의 특징 덕분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사례는 한국연구소(2005)의 주장처

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의 성장 및 세력화와 정치

인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압축적 발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입법화 이후에도 정책 이행과 실질적 삶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입법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해당 이슈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의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이재경 외, 2007: 296), 낙태 이슈는 근본적으로 성별에 따른 사회적 권력관계와 맞닿아 있는 여성정

책(ibid.)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들이 이를 ‘공중보건’문제로 간주한 것 역시 정책 수립 이후에도 논란이 지

속되는 이유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공중보건에 초점을 맞춘 IVE 법안은 공중보건에 대한 접근성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개선에 있어서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한

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여성정책 수립 이후 정책 시행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힌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을 위해서

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하고 점진적인 합의를 거쳐야 하며, 정책 문제에서 ‘무엇이 근본

적인 문제인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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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림과 지속가능한개발

불법벌채방지와 볼리비아 산림정책
허경도

 

 1. 서론

 최근 국제적으로 대형 산불을 비롯하여 산림 파괴가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드

러나면서 임업 통상에 있어 목재류 불법 벌채 방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선제적으로 EU, 한국, 일본,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불법 벌채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합법성 인증이 되지 않은 목재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9년 이후 유럽에서 아마존 산림 벌채, 훼손이 지속되면 무역협상, 투자에 대해 재

고하겠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선진국의 이러한 이윤 추구에 영향을 받는 자원 수출 국

가이다. 특히 유럽 등 주요 목재 수요국가에서 불법 벌채에 대한 제재를 아마존 유역 국가 중심으로 시도하고 있

으며 이는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1,전철현). 이에 대표적인 목재류 무역 제한으로 나타나는 

불법 벌채 방지프로그램의 도입 이후 중남미 아마존 인근 볼리비아의 산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불법 벌채 문제가 아니더라도 환경-무역이 연계되어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점차 증가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남미 아마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이뤄질 것인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

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본론 

  1) 불법 벌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1) 불법 벌채 및 산림 분야 국제적 논의

  불법 벌채(illegal logging)는 국내, 국제법을 위반하여 생산된 목재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의미한다. 산림 

벌채는 이후 복구에 수십 년이라는 세월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즉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비용을 외면

하여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불법 벌채는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유발함과 동시에 원주민들

의 인권 침해, 빈곤 등을 야기하는 거대한 의제이나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서 불법 벌채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매년 100억$ - 150억$ 수준의 환경,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벌채는 세계 목재 시장을 교란하고 환경, 기후변화, 사회 등 전반적으로 문제를 나타내기에 국가 차원의 책임과 

노력, 더 나아가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1992), G8 버밍엄 정상회의(1998) 등

에서 불법 벌채와 관련된 대책이 논의되었고,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교역 제

한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상당수 국가들이 불법 목재의 수입과 유통을 막는 법률을 운영하며, 

세계 주요 목재 생산국과 수입국에 해당 법률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한국 역시 불법 벌채에 대한 제도 도입

을 고민하고 2019년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불법 벌채는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할 수 

없으며 세계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산림 분야에서 관련 국제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벌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협약은 국제열대목재협정(ITTA)이라 할 수 있다. ITTA는 1976년을 시작으로 협

상이 시작되어 지속적 논의를 통해 채택되었다.(1983.11.18). 협정의 내용은 산림 벌채, 황폐화를 방지하고 합법

적 목재 거래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 당 협약에서는 열대 목재의 경제적 가치와 산림 보존의 가치가 모두 중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대한 논의 등 시대 변화에 따른 협약 개정과 후속 협정 비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열대 목재의 생산, 열대림의 생물다양성 등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는 리우 회의에서 설치 권고 이후 1992년 12월 사막화 방지를 위한 위원회 

설치 결의문이 채택, 1994년 6월 발효되었다. 발효 이후 사막화 피해에 대한 재정지원, 연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 분야에 있어 불법 벌채로 시작되는 산림 전용 및 황폐화가 사막화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연구 등으로 



대응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세번째, 기후변화협약(UNFCCC)는 1994년 3월 발효되어 온실가스 감축 합의, 배

출권 거래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00년 독일 본에서의 총회에서 토지 이용, 

전용 및 임업 부문의 배출권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이후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의 11차 총회에서 개도국의 산림 전용(Deforestation)에 대한 배출권 제도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였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2007년 발리 총회에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운영, 기술이전, 재정지원

이 논의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산림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제도 설립,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는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필요성

이 제시되었고 1992년 5월 협약이 채택되어 1993년 발효되었다. 기존의 단편적 협약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 지구적 생물다양성에 대한 협약을 제시한 것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기술 발전, 기술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 유전자 변형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협약이다. 다루는 대상이 광범위하여 산림자원, 

농업, 해양, 섬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산림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

는 4차 총회 당시 채택되었고 6차에서 확장되면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 산촌 원주민에 대한 이슈, 산림 생태계 

보존 등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프로세스는 1993년 9월 몬트리올에서 온, 한대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속가능 산림경영에 대한 기준과 지표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2) 불법벌채 방지 제도 현황

  Chatham House(2010)는 세계적으로 매년 1억㎥ 수준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매년 100억$ - 150억$의 환경,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UNEP(2012)에서

는 약 1천억 달러 수준의 불법 목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주요 불법 목재 생

산국으로 손꼽히기도 하였다. 불법적 벌채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최근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이 불법 목재 무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lecay act를 통해 

목재 합법성 제도를 도입하였고 농무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의 T/F 형태로 협조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NGO가 

적극 참여하여 산촌, SFM, 산림 연구 및 불법 벌채 근절 업무 수행, 환경 조사 등을 분담하여 연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농무부, 산림청이 정책 수립, 법률적 지원, 기술 지원 등과함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각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클린우드 법으로 명명된 합법 목재 교역 촉진을 추진하면서 국가는 자금확보, 무역, 

지속가능 산림 법, 등록제도,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고 산업계는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운

영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의 부재로 불법 벌채 목재의 유통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목재

합법성 인증(Vriksh)는 인도 목재제품 수출 진흥기구가 합법성 기준을 제시, Chain of custody 이행, 원산지의 

합법성, 국제 규정의 실사 등을 통해 인증된 목재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를 운용하면서 합법성 인증이 된 목재의 유통을 통해 불법 벌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시행 2년차로 정밀화 과정에 있으며 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농촌경제연

구원의 3자 심포지엄을 통해 꾸준히 개선 및 제도의 안착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제도 도입으로 NOMOP78호에 의거하여 불법목재의 수출입, 내수 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장 실사와 수입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2014년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를 통해 수입, 가공업자 실사 및 사후검사 방식으로 교역 제한을 하고 있다. 

 

  2) 볼리비아 산림 현황

  아마존 불법 벌채에 대한 이슈는 아마존 유역 국가 내의 문제로 다뤄져 오지 않았다. 즉 아마존 불법 벌채 및 

산림 황폐화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최근 EU와 MERCOSUR의 FTA 협상에 있어 유럽 국가들은 브라질이 공공연한 불법 벌채 및 산림 훼손을 묵과하

는 것을 지속할 경우 무역 협상에 대해 재고하겠다. 파리 협약 준수를 약속하지 못한다면 무역, 투자 등 경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에 반박하여 '불법 벌채로 추정되는 목재를 

추적하여 수입국가를 찾아 밝히겠다' 라며 대응하는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산림자원 평가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국토면적의 53%가 산림이며 이중 65%는 자연림, 나머



지는 인공림으로 조사되었다. 볼리비아 내에는 보호림지역의 네트워크 형성이 우수하여 FSC인증 열대우림의 보유

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림 훼손율은 90년 270ha, 00년 271ha, 05년 308ha 수준으로 

0.58%의 전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볼리비아의 빈곤 인구는 대다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림 자원에 생계 

의존이 강하게 나타난다. 농림수산업의 GDP는 15% 수준으로 특히 대규모 농업이 주요 수입으로 나타난다. 산림 

훼손은 이러한 이유에서 농업 확장, 목장 및 불법 벌채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부족하

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볼리비아는 산림관리를 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나 집행 효과가 부

족하고 불안정한 제도적 문제로 산림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의 임업 비중을 대략적으로 추

정할 경우 약 2~3% 수준으로 추정된다. 제재목(sawnwood)가 주요 목제품이며 대부분 생산량이 수출된다

  볼리비아의 산림 분야는 지속가능 발전과 환경부 주관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산림감독 기구를 통해 규제 제도를 

운영, 산림 및 토지 회계 감사와 사회적 통제 위원회가 임업 경영계획, 모니터링, 불법 벌목 통제 등을 수행해 왔

다. 또한 국제열대목재기구에 따르면 임업 관련 기술자와 관리자가 부족하여 산림 역량 확보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산림정책은 산림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적용하면서 자연 유산을 관리하며 기술적, 제도

적 발전을 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1996년 Forest Law no.1700이 제정될 때부터 적용되어 지속가능

성이라는 것이 볼리비아에서 최초로 나타난 분야가 산림 분야이다. 이를 통해 산림 법규가 수립되면서 현재의 사

회, 경제, 환경적 이익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의 지속가능 이용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도적 메

커니즘으로 제시하는데 진전을 보였다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 인력, 직업 훈련 및 재원마련 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볼리비아의 산림개발 정책은 합리적 시한 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구축과 임업과 

산림분야가 GDP에 기여하는 것,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민간 투자 장려 및 현안 분

석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결론

 지속가능개발은 2021년 현재 전 세계 공통의 의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산림 분야는 사회, 경제, 생태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 산림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림, 임업 분야에 관련된 다자 협상, 국제기구의 출범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 재화로서의 산림은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탄소배출권 사용 등의 경

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기능을 포괄하고 있으며 환경과 경제가 연계된 산업으로 구조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

는 상황이다. 최근 시행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는 불법 목재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한

국에서는 제도 고도화 단계에 있으며 미국, 유럽을 비롯한 6개 국가가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국제 사회 전반에서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차후 목재를 넘어 비목재 임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산림 보호와 국제 사

회의 환경적 노력으로 인해 산림 개간, 불법 생산 등을 통해 삶을 영유하던 산촌 지역 거주민들은 이로 인해 생계 

및 생활 여건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방법으로 생산된 목재 제품만을 교역대상으로 하려

는 목재인증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이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럽의 제도 도입이 비관세 장벽으로 영향을 나타내었고 

산림과학원(2021)의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역시 관련 효과가 있음을 밝혀낸 점에서 목재 

수출 국가에 있어 관련 제도의 확산은 상당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 유역 국가들의 경우 국제

사회에서 아마존 보호, 산림 벌채에 대해 경제적 압박 등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역 국가들의 경

제 상황, 임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볼리비아의 산림 현황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자원 산

업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산림 자원, 광물 자원, 농산물 등의 자원들이 국가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향

이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 규제, 불법 벌채 방지 제도의 확산은 중남미 지역 산업계에서도 ESG 

관련 지표와 성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의 대응 전략으로 몇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

째, 산림자원의 환경적 기능,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여 산림 생태의 지속성 확보 하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 지속가

능 산림경영 정책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폐 목재의 활용, 목재 재활용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불필요한 벌목 

수요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제 사회의 표준, 인증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기준 마련, 인증



제도 대응 연구 및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한다. 이를 통해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재 인증 제도가 국내 임산

물 시장이나 임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고 대응해야한다. 넷째,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산림분야 역할 증대 및 국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간 산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림선진국, 목재 수요국과 

긴밀한 관계 구축을 시도한다. 다섯째, 산림 분야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함유하는 

분야로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하에 숲, 산림을 활용하는 미래

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통해 아마존 유역 국가들의 임산업은 친환경, 자원, 에너지 산업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불법벌채 방지 제도의 등장과 불법벌채 문제에 대한 볼리비아의 정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다 폭넓은 데이터를 통해 계량 경제학적으로 무역 및 임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 자료 수집을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요구될 것이다. 끝으로 지속가능 산림경영

에 대한 각종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 종사자 및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을 찾아내는 연구 역

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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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가며

 라틴아메리카 지속가능한개발 및 인권 연구회는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다양한 공간과 행위자들의 상이한 이해,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대안적 담론을 도출하고자 라틴아메리카의 난민, 젠더, 도시, 농촌, 산림 등의 

분야의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근유와 이수아의 콜롬비아 난민에 대한 연구와 이지효의 아르헨티나 낙태법 사

례 연구는 난민, 여성이라는 사회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국제 및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한개

발 논의 속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국제적 또는 국가적 행위자와 같은 정치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개발 정책의 주요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입법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부족

한 경우 시행 단계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은지의 멕시코시티

의 도시권 관련 연구에서는 BRT라는 도시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개발 정책이 시행 단계에서 한계를 보이는 이

유를 도시권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각 사회 행위자들이 전개하는 정치적 행위를 통

해 설명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개발 정책 구상 단계에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해석 가능성을 바

탕으로 제도와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규명했다. 소재원의 멕시코 종자에 대한 연구는 지속

가능한개발이라는 국제적인 담론하에 전통적으로 커먼즈로서 존재하던 종자들이 사유화되는 과정과 이에 대항하는 

커뮤니티의 운동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실제 농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지속가능한개발 담론이 사

회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허경도의 볼리비아 산림정책을 통해서 불법벌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실현될 수 있는 제도들의 가능성을 연구했

다. 결과적으로, 친환경, 자원, 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인 제도의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

한개발’의 정의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여전히 상이하게 해석되며 갈등을 초래하거나, 특정 이

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개발 담론의 ‘결과’ 뿐

만 아니라 담론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회는 주장한다. 

향후 연구활용 계획

 연구회 활동 기간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인연구를 발전시켜 학술지 투고 및 관련 학회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공통된 관점에서 개인연구들이 진행된 만큼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논

의를 확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공간적 차원에서 콜롬비아 난민 사례를 다룬 박근유, 이수아, 멕시

코시티 도시권 연구를 진행한 심은지, 아르헨티나 낙태법 연구를 진행한 이지효의 경우 도시 공간에서 이루

어지는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여 지속가능한도시와 권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 멕시코의 종자 연구를 진행한 소재원과 볼리비아의 산림 연구를 진행한 허경도는 농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농림업 활동과 제도, 커뮤니티 활동 분석을 통해 연구회 활동 종료 후에도 추후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공동연구 결과 역시 학술지 투고 및 발표를 통해 연구회 내부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대안 담론 개발 논의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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